
Ⅲ. 예산총칙

제1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계 12,082,055,000 362,461,650

일 반 회 계 10,511,100,000 315,333,000

특 별 회 계 1,570,955,000 47,128,650

기 타 특 별 회 계 1,570,955,000 47,128,650

의 료 급 여 기 금 757,957,000 22,738,710

치 수 사 업 4,050,000 121,500

광 역 교 통 시 설 3,300,000 99,000

발 전 소 등
지 역 자 원 시 설 세

115,245,000 3,457,350

학 교 용 지 부 담 금 46,050,000 1,381,500

낙 후 지 역 발 전 10,627,000 318,810

소 방 633,726,000 19,011,780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5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53,000,000천원으로 한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에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Ⅳ.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 감
비 율

계 12,082,055,000 11,252,717,000 829,338,000 7.37%

일 반 회 계 10,511,100,000 9,757,400,000 753,700,000 7.72%

특 별 회 계 1,570,955,000 1,495,317,000 75,638,000 5.06%

기 타 특 별 회 계 1,570,955,000 1,495,317,000 75,638,000 5.06%

의 료 급 여 기 금 757,957,000 711,156,000 46,801,000 6.58%

치 수 사 업 4,050,000 4,907,000 △857,000 △17.46%

광 역 교 통 시 설 3,300,000 3,220,000 80,000 2.48%

발 전 소 등
지역자원시설세

115,245,000 121,211,000 △5,966,000 △4.92%

학교용지부담금 46,050,000 62,853,000 △16,803,000 △26.73%

낙 후 지 역 발 전 10,627,000 10,000,000 627,000 6.27%

소 방 633,726,000 581,970,000 51,756,000 8.89%


